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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1년 10월 22일(금)

대형조선 사내협력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 가능해

- 대형조선사, 제조업종 포함… 하청업체 등 제조업 포함되어 제도 적용대상
- 양이원영 의원“상생협력제도 적용과 대금산정 기준 투명하게 이뤄져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중기부의 역할이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

월 21일(목)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조선 사내

협력사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가능 여부와 납품대금 산정기준 투명화에 대

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형조선 사내협력사들이 겪고있는 ‘서면 미교

부1)’와 ‘대금 후려치기2)’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으로 조선사와 협력업

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을 위해 명확하게 업종을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

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 등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대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

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사 작업

의 견적서 상 세트당 단가 차이가 22,000원에서 12,475,000원까지 546배 가량 차이

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금의 산출 근거조차 공개되고 있지않은 조선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자료 첨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이원영 의원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 질의에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단가 산정기준 비공개 및 유사 장비 단가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

서도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협력사는 400여 개에 달한

다. 협력업체 중 하나는 대형조선사의 경영간섭과 기성삭감으로 대표가 스스로 목

숨을 끊기도 했으며, 파산에 이른 협력업체들도 다수이다. 

1) 작업원가, 작업방법, 자재공급방법 등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사내협력사에 제공하지 않고 원가 산정
2) 설계 오류 등의 작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사내협력사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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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대형조선사의 부당한 갑질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사내

협력사들이 적정 수준의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질의를 마친 양이원영 의원은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는 오랜기간 해결

되지 못한 묵은 숙제”라며 “더 이상 대형 조선사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한계에 

이르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중기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

의제도를 비롯해 중기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의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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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대형조선사-사내협력사 간 공사계약서 세부내용 中]

[2015년 1월 23일자 계약]

[2015년 2월 17일자 계약]

2015. 1. 23 계약 2015. 2. 17 계약

계약내용 E.C.RM 전장설치 장비설치 S/G ROOM & AFT.Dk 전장 장비설치

계약규모 320 Set 1 Set

계약금액 7,310,350 원 12,475,000 원

Set 당 단가 22,845 원 12,475,000 원

546배 단가 차이 발생




